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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 사항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NGO 

보고서 

 

제 62 차 회기 

2017 년 9 월 18 일 ~ 2017 년 10 월 6 일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74 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 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SOGI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2 

서문 

 

한국의 74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NGO 대응 모임은 2017 년 9 월 18 일부터 10 월 6 일까지 

열리는 62 차 회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2017 년 2 월 27 일에서 3 월 3 일 

사이에 열린 60 차 회기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쟁점목록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 2009 년 3 차 사회권 심사 이후 경제규모는 팽창하였으나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2003 년 이래 지속적으로 OECD 1 위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자살률(2015 년 기준 10 만명당 26.5 명)과 OECD 평균의 4 배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49.6%), 세계 최저에 가까운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불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편 2016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시민운동이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이르렀고, 이어진 지난 5 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으나, 한국에서의 

사회권의 현황은 그리 밝지 않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졌으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은 강화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Issue 

15, 18) 재벌대기업-하청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Issue 21) GDP 대비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빈약한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집중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취약한 수준이다.  

 

사회권 규약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Issue 2)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고 있다. (Issue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았다. (Issue 8) 국가인권위의 

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사회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Issue 2)  

 

한국 정부의 주장과의 달리,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Issue 

11) 난민과 외국인의 사회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Issue 3, 9)   

 

가족, 임신부, 연소자들의 사회권은 실질적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Issue 10, 12, 17, 20, 

24, 25, 30)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9 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Issue 22, 29)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Issue 

23) 주거빈곤층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나, 보수적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지 않았다. (Issue 26) 계급화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Issue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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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 대응 모임은 위원회의 심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 보고서에 강조된 우려의 

영역들이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 권고와 제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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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 제 3 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전 계획의 평가와 현 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협의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l 한국 정부는 2 차 NAP 이행평가구단 구성 시에 시민사회 관계자를 포함했다고 밝혔으나 

그 명단을 살펴보면 법조인, 학계, 연구원, 종교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시민사회 

관계자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 년 9 월 실행된 3 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미 3 차 NAP 가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2017 년 8 월 현재까지도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6 년 1 월에는 3 차 NAP 수립 

관련 핵심추진과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용 양식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으나 언제까지 

어디로 의견을 보내야하는지, 실제 수렴된 의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NAP 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당사국 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규약상 권리를 포함하는지, 개인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반에 관한 진정을 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지난 5 년간 이와 같은 권리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건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십시오.  

 

1) 구제절차  

l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행정소송, 명령과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회권규약 조항을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거의 

적용하지 않아서1, 사회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국내법상 구체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  

l 또한, 한국법상 법원에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는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만 다툴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해당 서비스 및 급부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어,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임시로 급부를 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의 적시성 및 실효성도 거의 없다.  

l 행정입법이 사회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권리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2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많다.  

                                                
1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법원, 대법원 국제인권법학회 회원 공동집필, 2013  
2 특정한 법조항에 대한 소송은, 그 법조문이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할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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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사회권 침해를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회권 규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l 사회권 규약상 권리 침해로 재판을 청구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 과정에서 임시로 

급부를 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라. 

l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급부를 제공하지 못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  

l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 조사나 구제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다만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2009 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3 차 심의에서 사회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 강화에 대해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침해 등 사회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호소할 수단이 없다. 

l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로 그동안 시민사회는 사회권과 관련한 피해를 차별 

진정이나 긴급구제를 요청해 인권위의 최소한의 개입을 끌어냈다. 그러나 그것도 

인권과 무관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들로 임명되면서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것인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도지사가 폐원하려하자 이에 대해 긴급구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한 것3과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을 

탄압한 사례다4. 또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유성기업에 대한 차별 진정을 

5 년간 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의 결정이 후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권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에 인권위원들의 입장이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정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들이 사회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나 차별진정을 기각해도 공적인 비판이 불가능하다. 2017 년 정권이 

바뀌고 인권위 개혁과 위상 강화가 논의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는 인권위 회의록 공개 및 

실명 공개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l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 3 차례에 걸친 ICC-SCA 의 등급평가에서 

보류를 3 번이나 당했다. 등급 보류의 이유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투명성 결여,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이 그 이유다5. 2016 년 5 월 3 일에 최종적으로 A 등급평가를 

받게 되었으나, GANHRI-SCA 는 독립적인 인선기구 설립을 권고 하였다6. 인권위법을 

                                                
3 진주의료원은 도지사에 의하여 2013년 5월 폐원되었으며, 강제퇴원당한 22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관련 기사 :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4192040587&code=710100 
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23 December 2013) 
paras. 75-78. https://documents-dds-
ny.un.org/doc/UNDOC/GEN/G13/191/02/PDF/G1319102.pdf?OpenElement 
5 ICC-SC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16-
20 March 2015), pp. 39-41.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MARCH%202015%20FINAL
%20REPORT%20-%20ENGLISH.pdf 
6 GANHRI-SC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9-13 MAY 2016),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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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했지만 여전히 임명권자만 있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과정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있지는 않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l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개정 전이라도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사회권과 관련한 차별 

및 긴급구제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 결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 회의록과 인권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인권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l GANHRI-SCA 에서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3.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규약상 열거된 비시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규약상 어떠한 권리가 당사국 보고서 상의 ‘성격상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것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당사국 보고서에 

언급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약의 제 11 조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l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7,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8. 그러나 비시민은 실제로 경제문화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비시민(외국인)은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9. 이는 비시민(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재판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l 비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제도에서도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중 배제가 가장 

철저한 것은 공공부조 영역이다. 영주권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없다. 결혼이주민도 한국인 배우자의 한국인 국적 부모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한국국적 미성년자를 임신 또는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10  외국국적 아동은 학대나 유기 피해아동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11.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FINAL%20REPORT%20-
%20MAY%202016-English.pdf 
7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8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9 헌법재판소, 2017. 8. 30. 2004헌마670 결정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실제 가구원수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해당 이

주민이 속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11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데(이 때 급여의 지급은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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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외국인 중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제한되어 있고, 모든 

외국인은 장애복지서비스 중 핵심인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12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거나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도 보험급여에서 차별적 적용을 받거나 장기체류를 

전제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없어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하면서도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비시민이 사회적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l 외국인 아동을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라.  

l 장애인 외국인, 특히 영주권자, 결혼이주민, 난민 등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도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4.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부문에서의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고위공직자가 부패 등으로 기소, 선고된 숫자에 대한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년)이 적용된 사건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l 정부는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국제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급락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 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53 점으로 조사대상국 176 개국 중 52 위로13 

2008 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나,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 

부패방지법14>은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제보자 보호의 수준도 미흡하다.  

l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업무를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1 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가 2008 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된 것으로,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부패방지기구의 

위상과 의미를 약화시키고,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도 떨어뜨렸다.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제 6 조)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호하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한다), 외국국적 아동은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외의 외국인은 장

애인등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등록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서비

스의 전제요건이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장애

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도 가장 필수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3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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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좌초시킬 수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현재의 나열해서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중대한 기업범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라.  

l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l 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법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당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규약상 권리에 관한 국내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결과와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 주시고, 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l 현재 한국 정부는 규약 선택의정서를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 선택의정서 서명을 권고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비준의 필요성과 영향을 

검토한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권 국내 구제절차에 관련하여 지원한 

연구가 2014 년 완료되었다고 밝혔으나, 연구 결과는 민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정부는 규약 선택의정서를 지체없이 서명하고 비준하라.  

l 규약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구제절차를 마련하라.  

l 2014 년 종료된 선택의정서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추가 연구 진행상황을 공개하라.  

  

6. 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 활동, 특히 채굴 부문과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 상업적 활동에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개발원조사업이나 해외에서 활동예정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한국정부는 2017 년 6 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보고서에 

권고된 내용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아직까지 표명하지 않고 있다15. 특히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NCP 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를 포함한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l 그러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 NCP 가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되고 가이드라인을 장려했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다. 20 건이 넘는 

진정에 대해서 1 차평가 단계에서 기각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2016 년에 있었던 

                                                
15 Report of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n its visit to the RoK, UN Human Rights Council, 1 May 2017, 
A/HRC/35/32/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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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2 건의 조정 및 화해절차도 문제해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NCP 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공기관이거나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소속이다. 2017 년에 한국 NCP 에 참여한 노동법 전문가 선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이 노동법학자는 친 기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인 대한상사 중재원이 맡고 있는 것도 다른 

NCP 에선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NCP 를 OECD 가이드라인을 장려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재(Arbitration)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NCP 는 2019 년 동료평가를 앞두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한국 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l 한국 정부는 2019 년 동료평가 이전까지 다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NCP 

개혁을 실시하라.  

 

7. ODA 에 배정된 GNI 의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고, GNI 의 0.7%라는 국제적 합의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망, 보고기간 동안(2009 년 말~2015 년 말)에 최저개발국가에 대한 

양자원조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지를 알려주십시오.  

 

l 2015 년 11 월 확정된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2 차 기본계획에서 한국 정부는 

2030 년까지 OECD DAC 회원국들의 최근 평균치인 GNI 대비 ODA 비율 0.3%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앞서 2016 년 0.15%, 2017 년 0.16%, 2020 년 0.2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 차 기본계획 실시 첫 해인 2016 년 GNI 대비 ODA 

비율은 0.14%에 그쳤다. 

l 2010 년 10 월 확정되었던 1 차 기본계획에서는 2015 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ODA 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 2015 년 실적은 0.14%에 불과했다. 

2010 년 0.12%에서 단 0.02% 상승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2 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 차 기본계획에서 수립했던 목표치 0.25%를 0.20%로 대폭 내렸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2020 년에도 0.2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7% 달성은 2030 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l 한국정부가 최빈국에 제공한 양자원조 중 유상원조의 경우 증여율이 2009 년 

86.4%에서 2013 년 91.0%로 증가하였다. 1978 년 DAC 가 내린 권고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무색하게 한국은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의 양자원조에 대해서는 증여율 증가치 보다 최빈국 유상원조 비중 추이를 살펴야 

한다. 2016 년 기준 유상원조 중 최빈국 비중은 42%에 달한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GNI 대비 ODA 비율 0.20% 달성을 위해 다자원조, 예산지원 등 방법으로 ODA 를 

확대하라.  

l 유상원조 중 최빈국 비율을 대폭 축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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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3 조) 

8. 당사국이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하다면 법안의 기본적 

특성과 채택을 위한 시간계획이 어떠할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l 유엔인권기구16171819와 2 차 UPR20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협약과 

약정상의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2 차 UPR 중간보고서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21. 그러나 2007 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 가지 범주22를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것은 

정부였다.23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버률에 대한 연구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인 캠페인을 하지도 않았다. 법률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20 조에 따라 사회권규약 22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별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9.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성별, 연령, 출신국가, 인종으로 분류하여 보고기간동안 난민 

등의 지위를 부여 또는 거부한 이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난민신청 

                                                
16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17 December 2009, 
E/C.12/KOR/CO/3, at para. 9. 
17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Republic of 
Korea, 1 August 2011, CEDAW/C/KOR/CO/7, at para. 15. 
18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2 
February 2012, CRC/C/KOR/CO/3-4, at para. 29. 
19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3 December 2015, CCPR/C/KOR/CO/4, at para. 12-13. 
2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2 December 2012, A/HRC/22/10, at para. 124.24, 124.33. “124.24. Adopt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matter of priority while encompassing also grounds for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Czech Republic); Include in the Anti-discrimination Law a specific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Spain); 124.33. Study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measures aiming at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treatment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rgentina).” 
21 Republic of Korea,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mid-term progress update by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made in October 2012 
22 삭제된 7가지 범주: 성적지향, 병력(military status),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학력   
23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Anti-Discrimination Bill Excludes Many”, 6 November 2007. 
https://www.hrw.org/news/2007/11/06/south-korea-anti-discrimination-bill-excludes-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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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연관된 ｢난민법｣의 주요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l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1994 년부터 2017. 4.까지의 누적 난민신청자 수는 

총 25,510 명이다. 그 중 난민인정자는 694 명으로 난민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난민인정자 중 가족결합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224 명으로 난민인정자의 약 1/3 을 차지한다24.  

l 2017. 4. 기준 난민심사 결과 인도적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1,321 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당국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는 난민인정자의 약 2 배로, 까다로운 난민인정기준으로 인해 난민인정 

받지 못한 인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적체류허가자가 

보장받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난민신청자와 차이가 없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가되는데,25 가족결합 등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26  

l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임의규정으로 급여 제공여부는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다. 주거시설 지원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입소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에 한 곳밖에 없고, 2016 년 말 

기준 입주 인원은 65 명에 불과하다.27  

l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2016 년 기준 769 명이며, 지원기간은 평균 2.8 개월 

이다.28 2016 년 난민신청자 총 7,542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29 2016 년 기준 

생계비 지원금액30은 아래와 같이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31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표 1] 난민 생계비 지원금액과 정부 최저생계비 비교 (단위: 원, 2016 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4  난민인권센터의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2017. 8. 25. 최종접속)  

http://www.nancen.org/1622 
25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

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적체류허가자는 대부분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게 되고, 고용주 중 많은 경우 외국인을 일일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취업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

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6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료보험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일일노동자로 일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가 없는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사업자 등

록이 불가능하여 개인사업을 할 수 없다.  
27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406면 
28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29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30 법무부, 보도자료 ‘난민신청자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확대’ (2015년 12월 발표)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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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자 생계비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5인 가구와 

같음 

최저생계

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l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난민신청 후 6 개월 이내고, 이 기간 

생계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의 난민신청자 지원제도는 

상당수의 난민신청자들을 불법 취업이나 자선에 기대토록 내몰고 있다. 

l 난민신청자는 지역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직장건강보험은 안정적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난민신청자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사업은 종목과 

예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며, 한정된 병원에서만 제공된다32.  

l 난민법 제 31 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는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비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확대하라.  

l 난민신청자 주거지원을 다양화하고 전국적으로 접근가능한 주거지원을 마련하라.  

l 모든 인도적체류허가자들에게, 취업허용, 건강보험 가입, 가족결합, 교육접근, 사업자 

등록 등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10.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빈곤척도, 기대수명, 문맹률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척도 등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최근의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주자격 취득 또는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여성가족부의 2015 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33 결혼이민자는 국민 전체 

취업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29% 대 13.4%),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 또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18.7% 대 10.5%). 특히 단순 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상용직 비중은 훨씬 낮고(48.5% 대 34.9%) 임시직(28.6% 대 19.6%) 및 

일용직 비중(20.8% 대 6.0%)은 훨씬 높다. 결혼이민자의 노동 조건은 한국인보다 

열악하며, 이러한 실태가 반영된 결과 결혼이주민들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29.8%로 1 순위로 꼽고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32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민과 아이들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 결혼이주민과 

아이들,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홈리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2013년 40억원

에서 2016년과 2017년 30억원으로 점차 삭감되었다.  
33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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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행 국적법은 귀화 허가 요건의 하나로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행단정’요건에 위반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민이 과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품행미단정이라며 

결혼이주민의 귀화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혼인생활이 파탄 난 경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민에게 귀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나, 

결혼이주민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가하고 있어 신체적 폭력 이외에 경제적‧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귀화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라.  

l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민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거주자격을 

취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라.  

l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예견가능하게 개정하라.  

 

1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고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적, 

행정적, 여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한국의 LGBTI 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모두 차별과 낙인을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4 년 조사에 따르면,34 응답자의 44.8%가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했으며, 레즈비언, 게이 및 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사임 또는 퇴직을 권고받았다. 또한 

LGBTI 와 성별 정체성이 형성중인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더 심각하다.35 2016 년 

혐오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혐오발언을 

많이 경험한 응답자는 LGBTI 였다. 2016 년 4 월 총선에서, “동성애의 확산”을 막겠다고 

주장한 기독교 정당이 2.63%의 득표를 얻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6  

l 차별은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LGBTI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거부당했는데 표면상 이유는 성소수자라는 좁은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법무부는 보다 폭넓은 ‘일반적 인권’ 주제를 다루는 단체만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37 서울퀴어페스티발의 행진은 2015 년 경찰에 의해서 

제한되었다.38 교육부는 성적 소수자를 새로운 성교육 지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3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35 “54% of LGBTQ youth said they were harassed by their friend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36 The Korea Herald, “ Religion-affiliated parties want to ‘protect’ country from Islam, homosexuality”, 
11 April 20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411001013 
3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at para. 49. 
38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No Parade, but Pride Preserves in South Korea, 1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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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인 정보, 건강,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39  군형법 

제 92 조의 640은 군대내에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형사범죄로 보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률규정이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일정 기간의) 군 복무가 의무인 

한국에서, 이 조항은 보편적인 동성애 금지가 된다.41 한국 정부는 사실혼 관계에 

인정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연금, 주택, 

국민건강보험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 차별을 경험한다.  

l 또한 LGBTI 는 ‘동성애’가 ‘치료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환요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 인정이나 군복무 면제를 위하여 전환불가능한 수술을 받을 

것이 강제된다. 간성(intersex)인 사람, 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없이 불필요한 의학적 시술을 직면하게 된다.  

l LGBTI 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UN 헌장, 세계 인권 

선언 및 대한민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LGBTI 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LGBTI 를 위한 NAP 수립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행정, 입법 및 사법적 조치를 제공하라.  

l 사회권 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권리가 LGBT 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3 조) 

12. 2012 년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에서 요청한 

바대로, 모든 현행 법률을 젠더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합니다. 또한 정치적 생활과 공적‧사적 부문에서 정책결정 지위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구체적 조치를 적시해주십시오. 

 

1) 성별영향분석평가  

l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성별영향분석 교육은 “보고서를 잘 쓰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제도가 형식적인 보고서로 

작성되어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도구인 성별분리통계는 인구수와 성비만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단계여서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활용성이 매우 낮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 관련 공무원의 젠더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  

                                                
39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17 February, 2017 
40 군형법 92조의 6(추행) 제 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

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1 The Korean Herald, “Gay conscientious objector gets Canada asylum”, 15 December 201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1215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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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와 정책결정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  

l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남성노동자수 대비 남성관리자는 

19%인데 반해 여성노동자수 대비 여성관리자는 4%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를 여성할당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나, 

강제이행조치가 없기 때문에 정당이 법 조항을 위반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지방분권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1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여성단체장은 전무하고, 225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여성 단체장은 고작 

9 명(4.0%)이다. 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은 14.3%, 기초의회 여성비율은 25.3% 

수준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l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여성할당제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라.   

 

3) 성평등  

l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에 대하여 생물학적 

성별이분법에 따른 좁고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평등과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간과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설계 및 이행에 있어서 

다양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여성 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부재했고, 또한 여성 단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한 예산이 축소되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성평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단체,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그룹을 대변하는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7 조)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행, 특히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임금과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이주노동자,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의 문제  

l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시간제 및 비전형 고용(호출, 파견, 아웃소싱 및 재택)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래 통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장기 임시 노동자(건설 현장의 

일용직)이나 사내하청 노동자처럼 그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통계에서 매우 적은데, 대다수가 

사업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표 2]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42 

                                                
4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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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월급 (원)  국민연금 가입률 
(%)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노동자 

(19,627,000 명)  

2,368,000 67.6 72.6 69.6 

정규직  

(13,183,000 명) 

2,795,000 82.9 86.2 84.1 

비정규직 

(6,444,000 명)  

1,494,000 36.3 44.8 42.8 

 

2)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  

l 한국 정부는 2015 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고, 

2016 년부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7 년 3 월과 4 월에 고용노동부 등이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과도한 숙식비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주에 부적합한 숙소 제공, 여권 압류, 

성희롱, 폭행 등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노동관계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고용주를 처벌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없다. 

l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인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 인 

미만의 농축산업 사업장 의무적인 보험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축산업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전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20% 미만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 7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허가 발급 조건 강화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l 근로기준법 제 63 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게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  

 

16. 최저임금이 공적‧사적 부문에서 고용주들이 실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최저임금은 규약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 2018 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 원이며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1,570,000 원이다. 이 금액은 2016 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1 인 가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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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생계비 1,752,898 원에 못 미치며, 3 인 가구 (맞벌이, 자녀 1 인) 평균 

3,638,000 원, 4 인 가구 (맞벌이, 자녀 2 명) 4,239,000 원에도 훨씬 미달한다. 

l 2016 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임금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와 비율43 (단위= 1,000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노동자 수(A) 17,734 17.734 18,240 18,776 19,312 19,627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B)  

1,899 1,699 2,086 2,270 2,222 2,664 

비율 (B)/(A) 10.8 9.6 11.4 12.1 11.5 13.6 

 

l 민간부문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레스토

랑, 영화, 컴퓨터게임 산업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 실태

에 관한 정보는 부재하며, 이에 민주노총은 2015년, 2016년 각 지자체의 세출사업 명세

서 상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41개 기관 중 112개(46.4%)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라. 

l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바에 부합하도록 하라.  

l 최저임금법 상습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17. 남성과 여성간에 37%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나 정보 보조금 등, 직장내 보육시설 개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l 한국의 남녀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 즉,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부터 중소영세사업장에, 혹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저임금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유리 천장에 갇혀 40 세 

전후로 하던 일에서 밀려나게 된다. 또한, 청년 여성들은 고용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동일한 직무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다르게 명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l 정부는 지난 9 년간 고용의 양 확대를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주력해 왔으며, 

고용의 질 개선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4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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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7 년 여성노동자 중 12.5%에 불과했던 시간제 노동자가 2016 년 20.7%로 

증가하였으며, 2016 년 8 월 현재 시간제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74 만원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 123 만원. 2016 년 최저임금 : 126 만원)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는 주로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계 출신 인사는 부재하다. 본 

협의회의 노동 문화 인식 개선 사업인 ‘근무혁신 10 대 제안’은 기업의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l 질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감소를 포함하여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 정책 가버넌스 구축에 있어 여성노동을 대변할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18. 비공식경제의 범위 및 보고기간동안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권을 비공식경제 부문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를 구체화해주십시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의 내용 및 영향, 

상시지속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지침’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대법원 

2011.4.14.선고 2007 두 1729 판결이 법률 개정 등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1) 기간제 노동자  

l 2016 년 <기간제 노동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공공부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제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노동조건 개선이 보장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풍선 효과’로 되려 간접고용이 확대된다44.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도록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ILO 

권고 166 호)  

 

2) 간접고용 노동자   

                                                
44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년 이후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수 대비 20%를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2년 360,255명(20.5%)에서 2013년 351,781명(20.0%)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약 

1만여 명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에 111,940명, 2015년에 115,3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대책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고용안정, 임금, 사회보장)는 전환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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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용노동부에 따르면45 고용형태를 공시한 300 인 이상 사업장 3,407 개 사업장 

3,852,000 명 노동자 중, 902,000(19%) 명이 위탁, 외주,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높아, 5,000 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5%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모든 자료에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2 년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어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혹은 

파견업체와 통상 1 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원청 사용주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할 

목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해당 

노동자들이 새로운 하청업체 혹은 파견업체를 통해 재고용 되더라도 근속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많은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재계약에서 배제된다.  

 

3) 특수고용 노동자  

l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장비 기사, 화물 트럭 기사, 보험모집인, 

방과후강사, 재택집배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관광가이드, 방송작가 등 약 

2,500,000 명의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용 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혹은 복수의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이들의 

직, 간접적 지휘통제하에 업무를 한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계약이 일방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노동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누리지 못한다.   

 

4) 가사노동자  

l 현행 근로기준법 제 11 조는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1 년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이를 비준하는 각구 정부에게 이들의 노동권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현실과 배치된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서비스 이용권 발행 등을 통해 

수요촉진을 지원할 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에는 취약하며, 이용자는 

사용자로서 의무가 없는 소비자로 간주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도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특히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혹은 간접고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 이를 위해 

기간제법,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라.  

l 특수고용노동자가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2 조 노동자 정의를 

개정하라.  

l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최저임금법 등 제도 적용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45 300인이상 사업장 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7) 



20 

20. 사업장 내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된 처벌, 

피해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l 사업장 내 성희롱 관련법은 법적 처벌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주와 가해자에 

낮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쳐, 벌칙 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직장 내에서 왕따, 해고 권고 등 2 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l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인사 조치, 

특별인권교육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한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사업장 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  

l 고용노동부 내 성희롱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 

l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건의 권고 이행 상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리 (8 조) 

21. 노동조합의 등록요건을 알려주십시오.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향유에 대한 제한을 

적시해주시고 당사국이 교사의 노조가입권에 부과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필수공익 사업장’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직권중재재도를 변경한 것의 

효과에 관한 정보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공공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l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해고가 확정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고

용노동부는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60,000명의 교사들이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를 박탈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ILO 결

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7년부터 관련 사항을 심도깊게 심의하였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정부에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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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46 이는 노조 설립신고 절차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

음을 암시한다. 노조설립신고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면서 공무

원의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l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고객에게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결사체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체결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 있

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협약 이행을 거부하곤 한

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특수고용노동자(‘독립 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노조 활동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지속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하라고 4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47 간접고용 ‘진

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의무를 회피함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48  

원청사용자가 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막을 경우 노조의 일상활동은 침해당한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임금, 고용, 노동시간) 및 노조활동(근로시간면제, 노조전임자)은 

원청 사용자가 그 비용을 하청 계약에 포함시킬 때라야 보장되지만 원청 사용자들은 간

접고용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단체교섭권 무력화). 원청 사용자는 파업이 발생하면 다른 하청업

체와 계약을 체결합으로써 파업 대체인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들 노동자의 파

업권은 쉽게 무력화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노동자들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

여준다.49   

 

3)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권 제약과 노조파괴  

l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2011년 7월 1일) 다수노조는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쟁의권을 모조리 행사

할 수 있고 소수노조는 노동조합의 핵심 기능인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46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 번호 1865호, 2017년 6월 382차 보고서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82, June 2017 Case No 
1865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14-DEC-95 (GB.330/INS/4) paras 33-96 
47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 번호 2602호, 2012년 363차 보고서 Report in which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development - Report No 363, March 2012,Case No 2602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10-OCT-07 
48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부 기업(하도급 회사, 외주 회사, 인력 파견 회사, 노동 조달 사업, 

자회사, 신탁관리 등)과의 외주계약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노동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외

부 기업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실제 사업자(원래 계약자 또는 건물 소유자 등)는 노

동 관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실제 사업자들은 노조법에 명시된 

고용주로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9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번호 3047호, 2017년 3월 381차 보고서 Report in which the committee re-

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development - Report No 381, March 2017,Case No 3047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05-DE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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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

로 어용노조에 유리하게 차별적 대우를 한다. 많은 경우 노무관리 컨설팅 업체들이 위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하였고, 이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대

자동차가 연루된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 전략50,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51 

에서 벌어진 유사한 노조파괴 등은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 악용의 대표적 사례다 

 

4)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손해배상 

가압류)  

l 노조법은 정당한 파업을 협소하게 정의하여52 노동자들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53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파업이나 경영상의 문제들(정리해고, 공장이전 등)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목적의 파업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l 공공부문에서 강제중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필수공익사업” 

규정으로 인해 그 효과는 여전히 유지된다.54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 중에도 

                                                
50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방한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n it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5/32/Add.1, para 24. 
51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paras. 62-69 
52 파업권에 관련하여 노조법은 제2의 6조에 있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노조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4조

에서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노사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문

제에 대한 자발적 협상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동 조합원 투표에 

의한 결정과 같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용주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행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

한 판례에 따르면, 대량해고 및 공장 폐쇄 또는 고용안정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개정에 

대한 파업은 정당화되거나 보호될 수 없다.  
53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2016), paras. 526-544 
54 노조법 제42조의2는 필수유지업무를 광의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

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는 업무), 공공부

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노동기준은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역무를 ‘서

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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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가 유지되어야 하고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사전에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필수업무 유지율 역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70~100%에 

이른다. 그 결과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파업의 기능은 사라지고, 파업의 

효과가 무력화되어 공공부문에서 파업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전후 철도 파업기간 비교  

 2006 2009 2013 2016 

파업 기간 4일 9일 23일 74일 

고속 승객 열차 운행률 - 100% 70~100% 100% 

l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형법 314 조(업무방해죄) 적용 

및 노동조합 혹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형법 314 조 적용에 대해 법원의 판례가 바뀌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55고 보고 있으나 파업이 시작되기 전 정부가 

먼저 “불법파업”으로 선언하고 사용자가 형사고발하면 수사기관은 기소부터 하는 

관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56.  

l 2017 년 6 월 현재,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 또는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24 개 사업장에 걸처 186,700,000,000 원에 이른다. 가압류된 

노동조합 혹은 개별 조합원의 은행 계좌, 임금 등은 최소 18,000,000,000 원에 이른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된 손해배상 액수는 2003 년 10 월 

(57,500,000,000 원)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용자들이 전략적으로 손배 가압류를 

노조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전교조가 합법화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l 해고자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l 노조법 2 조 사용자 정의 와 노동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 3 권을 

완전히 누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원청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55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56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82, 
June 2017 Case No 1865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14-DEC-95 (GB.330/INS/4) para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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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당한 파업의 정의, 필수유지업무 등 관련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관행을 재검토하고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 소송을 취하할 것. 

 

사회보장권 (9 조)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과 약자 및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보장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 기초생활보장체계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한국 정부는 2015 년 7 월 급여별로 대상자 기준을 다층화하는 개별급여를 도입하고 

상대적 빈곤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빈곤층에게 필요한 기본적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6 년 12 월 기준 124 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9%에 불과하며,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중 16%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수급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정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낮고 

생계급여 보장수준도 낮아, 수급자들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개편 당시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현재 30%)로 오히려 개편 전(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떨어졌다.  

l 한국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빈곤율이 2016 년 14.7%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계급여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생계급여의 급여는 현재 중위소득의 30%를 한도액으로 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2018 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으나, 

생계급여는 1.16% 인상되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에 합당한 수준으로 

보장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l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나, 정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만도 93 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57. 정부는 2015 년 7 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2018 년 10 월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빈곤층에게 절실한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수급 당사자인 빈곤층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수급 당사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2022 년에나 시행할 예정이며, 당장 생존의 위협을 겪는 비수급빈곤층에게 5 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가혹하다.  

 

Suggested Recommendation 

                                                
5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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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생계급여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하여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16%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인상하라.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한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l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서 폐지하라.  

 

23. 2014 년 ｢국민연금법｣개정으로 인해 노인들이 국민연금체계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받을 

권리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금 체계로부터 완전히 또는 일부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l 한국 정부는 2016 년 6 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국민연금의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연금수급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 일부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또한 

2014 년 기초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아지도록 설계하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뜩이나 낮은 공적연금의 금액을 

더욱 삭감하는 문제가 있다.  

l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58. 반면 국민연금은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2016 년 40 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의 46%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 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6 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수급액은 약 34 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의 27% 수준이고, 1 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2017 년 기준 661,172 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여전히 18~59 세 

총인구의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하라.  

l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l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삭감하는 

정책을 중단하라.  

 

가족과 아이들의 보호 (10 조) 

24. 부부강간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으로 입건 및 기소된 사건을 성별, 연령, 인종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가해자에게 부과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시해주십시오. 또한 2013 년 채택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등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 부부간 가정폭력  

                                                
58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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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비롯해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은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중심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3 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성향, 음주 등 중독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접근하며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을 확대하는 것을 정책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이는 2013 년 이후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표 23, 정부답변서)를 가져왔다.  

l 이러한 정부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사법처리의 문제점은 범죄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공개하는 범죄통계 상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부강간을 포함한 배우자폭력의 실태를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은 물론 연령, 장애, 출신국가, 인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범죄의 특성과 사법처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및 

처벌 결과, 범죄 발생상황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l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2012 년 6,403 건에서 2016 년 18,573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그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치 않다. 2016 년에서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장기결석한 초등‧중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및 경찰 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미취학 연령의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의 근거 법령은 여전히 부재하다.  

l 2014 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학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격리‧보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은 저조하다. 2014 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총 73,814 건 

중에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는 

1,508 건으로 2%에 머물렀다.  

l 전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 

1 회적 학대가 아닌 재학대 행위자 중 56%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빈곤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예산규모는 2017 년 복지부 예산의 0.1%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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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정 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미취학 연령 아동 중, 필수 예방 접종, 

정기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라. 

l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학대 요인을 줄이고, 아동이 부당하게 가정과 

분리되지 않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5. 2013 년 인신매매죄를 도입한 ｢형법｣의 개정에 있어, 당사국이 취한 이 조치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신매매에 관한 수사, 기소, 유죄선고에 관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주십시오.  

 

l 한국 정부가 쟁점목록 답변59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법률에 인신매매죄가 포함되지 않은 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건수만 

제시하였으므로,  인신매매죄의 유죄 판결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사국 데이터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을 뿐, 인신매매죄 규정은 없다. 또한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형법 제 31 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속한 전체 

범죄에 대한 제 1 심 판결 중 유죄판결은 2014 년 74 건, 2015 년 76 건인데60, 2013 년 

형법에 도입된 인신매매죄는 형법  제 31 장 중 일부 조항이므로 인신매매죄 유죄 

건수는 위의 유죄 건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2016 년 유죄 확정 피의자가 33 명이라고 한다61. 이러한 통계는 정부가 

제시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l 한국 정부는 쟁점목록 답변62에서 2013 년 형법 개정이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는 2013 년 형법 개정시,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63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의 인신매매 정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인신매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특히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 최근의 예로 2017. 5. 대한민국 부산에서 

                                                
59 E/C.12/KOR/Q/4/Add.1, para 61 
60 [표5]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의 1심 판결 통계 (형법 31장)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기소 판결 유죄선고  무기징역 유기징역 보호관찰 벌금 기소유예 무죄 기타  

2014 90 82 74 - 34 39 1 1 3 4 

2015 96 92 76 1 34 39 2 3 4 9 

 
61 U.S.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17.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71339.pdf  Accessed 23 Aug 2017 
62 E/C.12/KOR/Q/4/Add.1, para 61 
63  2015. 5. 29.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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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건의 경우,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는 줄 알고 한국에 온 

태국여성들이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였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들 전원을 귀국조치하고, 브로커와 업주 등 

인신매매행위자들을 단순히 성매매알선죄로만 수사하였다. 이 사건은 인신매매죄를 

도입한 2013 년 형법 개정이 노동착취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현행 형법의 인신매매죄 규정을 대한민국 국회가 2015. 5. 29.  비준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다시 개정하라.  

l 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별도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l 정부는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여 

권고한 2016. 6. 20.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교육하고, 위 공무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위 지표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라. 

 

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내의 

홈리스 발생의 원인 및 그 범위, 동 법률의 이행을 위해 적용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거의 이용가능성 및 적정성에 관한 분류된 데이터를 제공해주시고,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정부는 홈리스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 홈리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64, 홈리스의 결정적 요인에 부채, 신용불량, 파산 및 임대료 연체, 

해고 등 경제적인 요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만큼 고용, 주거, 사회복지 

정책과 홈리스 발생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l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복지법)’이 2012 년 6 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을 

지연하였으며, 법시행 이후 3 년 8 개월이 경과한 2016 년 2 월에서 ‘제 1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실태조사는 지난 4 월 완료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위 종합계획은 노숙인복지법에서 정한 

항목인 ‘재정계획’ 및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조차 누락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을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으로 축소하였다.   

l 정부는 시설을 주거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며, ‘자립준비가 된 노숙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해당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홈리스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며 시설을 순환할 뿐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홈리스 대책을 주거 우선 접근으로 전환하여 

                                                
64 정원오 외,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 방안(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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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와 신청 통로를 확대하고 자활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야 한다.  

l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 년 100%를 초과했으나 2016 년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 

비율이 43.2%에 달하고 수도권은 그보다 높은 51.1%에 달한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2 년 밖에 보장하지 않아,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자가점유가구에 비해 떨어진다. 자가가구의 경우 평균 주거기간은 

10.6 년임에 반해 전세는 3.4 년, 보증금 있는 월세는 3.5 년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수가 줄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6 년 

기준 102.7 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숫자는 

2014 년보다 오히려 3 만 5 천가구 이상 증가한 것이다65.  

l 최근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66, 서울에서만 비주택 거주가구는 

2005 년 1.2 만 가구에서 2015 년 7.9 만 가구로 6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찜질방, 

pc 방 등 비숙박업소, 종교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2005 년 0.5 만 가구에서 

2015 년 7 만 가구로 14 배나 증가하였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종 복지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법률에 정한 내용도 포괄하지 못한 노숙인 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수립하라.  

l 한국 정부는 홈리스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38 호에 불과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대하고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l 한국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갱신 청구권, (2)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3) 지역별 임대료 

가이드라인(표준임대료) 제정을 이행하라 

l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인 주거빈곤층과 비주택 거주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27.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지난 5 년간 

연도별 강제퇴거의 숫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퇴거 시 영향을 받는 거주자들과 

정책결정에 앞서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십시오.  

 

l 한국 정부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적인 최소한의 보상만 완료하면 퇴거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하다. 현행 법상 

손실보상은 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개발 이전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주거 및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퇴거를 

                                                
65 국토교통부, 2016, 주거실태조사 

66  박은철 외,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서울연구원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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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보상 완료 형식을 취해 강제퇴거를 

실행하고 있다.  

l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제도개건이 되어 협의의 기회가 

보장된 측면이 있지만, 형식적 합의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l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철거예정 시기의 명시도 통상 관리처분인가 후 3 개월 이내 

이주기간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3 차 사회권 심사 이후 한 

차례의 휴업보상 인상이 있었을 뿐 여전히 이전과 동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착대책으로는 부족해, 강제퇴거로 인한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l 정부는 답변서에서 세입자 대책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발지역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더 많고, 민간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l 지난 사회권 3 차 심의 최종권고에서도 강제퇴거 관련 통계보고를 촉구하였고, 이번 

4 차 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으나, 정부는 단 한차례도 관련 통계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강제퇴거에 관련한 통계를 마련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28. 식수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국적 수질오염경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의 영향과, 

상하수도망 공급 및 위생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주요 지점의 수질상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4 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대형댐으로 인해 상수원에 심각한 수준의 

남조류가 발생해도67 수문개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식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나, 식수공급에서 식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여 사회적 논쟁이 생기고 있다.  

l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광역 상수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우 개발민원을 이유로 지방상수원을 대거 해제하고, 광역상수원의 

용량보다 과도하게 이용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 년과 2017 년에 충남 서부지역 식수공급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방상수원 관리를 소홀히 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l 낙동강 유역의 경우 1300 만 인구의 상수원인데, 수질관리 소홀 및 4 대강사업의 

여파로 인해 취수원 이전논란이 뜨겁고,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신규댐 계획이 추진 

중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67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598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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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국 정부는 4 대강 보 16 개의 용도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인위적으로 강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l 한국 정부는 지방상수원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폐쇄된 상수원을  

복원하여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12 조) 

 

29. 가장 취약하며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비용지불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의 영향을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또, 2009 년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이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의 역학관계와 공적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정부는 2015 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8 년 184 만명 이후 2009~2014 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5 년 수급자수도 153 만명에 불과하여 20011 년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2.9%만을 포괄하고 있다68. 빈곤율이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수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보수정부 출범 이후 

부양의무자 소득파악을 더욱 강화하여,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의료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 2010 년 3.68%69에서 2014 년 4.49%7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6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l 정부는 4 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1 년 63%에서 2015 년 63.4%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OECD 평균 보장률인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체된 이유는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약 10% 

정도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71.  

l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 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여야 하나, 매년 법에 위반하여 15%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은 2022 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적 지출을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68 통계청, 의료급여 수급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6 
69 OECD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Survey 2012 
7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 8. 9. 발표)  

71 확대는 커녕, 공공병원(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도지사에 의해 폐원되는 일까지 있었고, 22명의 

환자가 강제로 퇴원당한 뒤 사망하였다. 관련기사 :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4192040587&code=7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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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Recommendations 

l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라.  

l 한국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를 감소시켜라.  

l 한국 정부는 공공병원의 비율을 증가시켜라.  

l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률에 따라 이행하고, 한시적 지원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라 

 

30. 학교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한 것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당사국이 성‧생식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모든 인구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또 

십대임신률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신중절을 결정한 모든 

여성들은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법 적용 등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보장받지 

못한다. 교육부가 2015 년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청소년기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금욕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별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을 담고 있다. 더불어,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국의 시민/인권 단체들은 이 표준안을 폐지할 것을 

2015 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성과 재생산 관련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여 지나치게 

협소한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임신의 지속과 

중단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료인 교육,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 등을 포함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l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시 폐기하고, 피임법과 성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성교육을 성인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권 (13, 14 조) 

 

31. 당사국이 학원의 야간교습을 제한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정부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평일 21~22 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며,’ 심야교습 시간 제한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심야교습을 밤 10 시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 각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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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17 개 시도 중 밤 10 시로 제한하는 곳은 단 5 곳에 불과하며, 심지어 8 개 

지역에서는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불법, 편법적으로 심야 또는 새벽에 교습을 하고 있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l 많은 학생들이 휴일도 없이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야간교습제한과 더불어 학원휴일휴무제를 도입하여 

절대적인 휴식 및 여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CRC)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 문화 생활 권리가 사교육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정부는 밤 10 시 이후 심야교습을 전국적으로 제한하라.  

l 밤 12 시까지 학원 교습이 허용되는 지역과 밤 10 시까지 허용되는 지역의 학생의 

수면시간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의 차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l 학원 휴일 휴무제 등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을 위한 재정적 부담 

경감, 교육에 관한 접근권의 평등에 대해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l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실행 이후 교사 중 91%가 수업분위기 개선 90.1%가 

각종 경시대회가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 중 89%가 학습부담 감소, 76.8%가 

사교육 의존도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었던 2014 년 9 월을 기준으로 

2015 년과 2016 년에 사교육참여율은 변화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6] 사교육 참여율72  

 2013 2014 2015 2016 

평균 68.8 68.6 68.8 67.8 

고등학교 49.2 49.5 50.2 52.4 

 

l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2015 년 23 만 6 천원에서 2016 년 26 만 2 천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도입이 사교육비 증감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7]월 평균 사교육비73 (단위 : 10,000 원)  

                                                
72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2 
73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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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4 2015 2016 

평균 23.9 24.2 24.4 25.6 

고등학교 22.3 23.0 23.6 26.2 

 

l 원인은 공교육정상화법이 학교에서의 선행교육만을 금지하는 데에 있다.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은 얼마든지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교육을 위한 재정적 부담 경감, 교육에 관한 

접근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여 변칙적이고 반칙적인 

사교육기관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공교육에서 부족한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을,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화학습을 제공해주어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여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는 등 사교육 경감과 

교육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라 

l 공교육정상화법은 한시적으로 학교에서의 방과후 및 휴업일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는바, 한시조치가 연장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l 부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교습비 제한에 대한 학원법 개정을 

포함하여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문화적 권리 (15 조) 

 

33. 당사국이 다문화주의를 증진하는데 있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해주십시오.   

 

l 2016 년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 백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2 년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 우호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36.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8 개 EU 국가들의 73.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74.  

l 하지만, 한국에는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정의한 적도 없다.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다.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으며75,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례의 숫자나 방식에 대하여 알아낼 방법이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규제하고, 통계를 수집하라.  

                                                
74   http://www.koreatimes.co.kr/www/news/issues/2016/11/182_219243.html 
75   2015, A/HRC/29/46/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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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 신문의 자율규제에 관한 2012 년의 제안에 있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상항을 알려주십시오.  

  

l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10 년간 정부와 언론재단의 집중적인 

지원받아 양적 성장을 해 왔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은 현재 6090 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돼 있고 지금도 그 수가 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참여매체는 

255 개로 인터넷신문 대부분을 포함하지 못하고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설립당시 인터넷신문협회라는 사업자(발행인) 단체가 부설로 만든 

기구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심의를 하던 기구이다. 또 인터넷신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할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들이 

주도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들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l 현재 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자율심의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자율심의기구는 참여 주체가 인터넷신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 인 미디어, 

블로거 등에까지 확대돼야 하고 심의대상 콘텐츠는 웹툰·웹소설·웹드라마 영역까지 

확장돼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보다 포괄적인 인터넷언론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 이슈 –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  

 

l 2015 년 12 월 28 일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정부와 함께 2015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였다76. 이는 시대적 상황만 다를뿐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이 대한 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관점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l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2009 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매춘과 성착취를 위한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응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등을 언급한 바 있다77.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는 

범죄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라는 범죄는 연장선상에 놓인 문제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피해여성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피해여성의 인권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엔내 각종인권기구가 정한 

원칙에 부합되는 태도이다.  

l 그러나 피해자들을 옹호해야 할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문제 해결을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도구화하여 일본정부의 

치유금 10 억엔을 받아 국가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합의 과정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합의 내용 또한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요구와 국제적 

                                                
76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nnouncement by the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Joint Press Occasion”, 2015. 12. 28. URL: 
http://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 
77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ESCR, 19 November 2009, E/C.12/KOR/CO/3, para.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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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선언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l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2015 한일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  

l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78와 유엔인권최고대표79가 2015 한일합의 발표 

직후인 2016 년 3 월 제출한 입장과 2016 년 5 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2015 한일합의 개정권고80를 받아들여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l 한국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78 Concluding Observations: Japan, CEDAW, 7 March 2016, CEDAW/C/JPN/CO/7-8, para. 28, 29. 
79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0&LangID=E 
80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AT, 11 May 2017, CAT/C/SR.1538 and 1539, para. 
47, 48. 


